
 

 

 

별첨1 

합병계약서의 별첨 존속회사 정관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ㆍ 

경영지도ㆍ정리ㆍ육성 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6.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7.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8. 전자상거래 및 

시스템컨설팅업 

9.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0. 생물원료를 이용한 

환경보전적 석유 대체 에너지 

연구, 생산 및 판매 

11. 환경보전제품인 바이오 디젤 

개발, 생산 및 판매 

12. 기타 화학제품 생산, 판매 

1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4. 부동산 전대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ㆍ 

경영지도ㆍ정리ㆍ육성 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손자회사, 증손회사 

포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 다른 회사(자회사 등 제외)의 

주식 등 증권의 취득 운용 처분 

등의 투자사업 

5.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6.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7.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9.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0. 전자상거래 및 시스템컨설팅업 

11.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2. 생물원료를 이용한 환경보전적 

석유 대체 에너지 연구, 생산 

및 판매 



 

 

 

15.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17.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18. 통신판매업 

19. 전자상거래업 

20. 의료기기 도매업 

21. 의료용 기구 소매업 

22.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13. 환경보전제품인 바이오 디젤 

개발, 생산 및 판매 

14. 기타 화학제품 생산, 판매  

15. 의약품, 제약원료, 화공약품, 

의약부외품, 기초 화합물, 

의약품 생산부자재 등의 생산 

또는 무역 및 무역대리  

16. 장비(기계장치) 및 부분품, 

부속품의 도매 및 제조  

17. 구매대행업 

18.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19. 식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20.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21.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2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3. 통신판매업 

24. 화장품 컨설팅  

25. 피부관리(에스테틱 샾)  

26.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  

27. 뷰티아카데미(학원)  

28.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가정용품, 그 외 기타 상품의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29.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가정용품, 그 외 기타 상품의 

방문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30.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가정용품, 그 외 기타 상품의 

제조,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31.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가정용품, 그 외 기타 상품의 

전화권유판매업 

32.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도소매 

및 판매업, 중개업, 통신판매업 

및 위탁판매업 

33. 광고대행업 

34. 일반음식점  

35. 휴게음식점  

3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및 

전대업, 개발업 

37.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 무역 

및 무역대행업 

38.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및 

판매 및 대리점 업 

39.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제 3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①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부칙 

제 3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21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 

 

 

 

 

 


